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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자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 ｣

종자산업 발전 개황□ 

☞ 년 종자법 제정을 계기로 국 종자기업이 독점하던 종자산업의 시장화가 추진된 2000 ｢ ｣

이후 종자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종자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

¡ 종자산업 관련 기본법인 종자법 제정과 시장화 전개｢ ｣

− 년에 종자의 생산 경 사용 품질 수출입 외국자본 투자 관리 법률책임에 관한 사항을 2000 , , , , , , , 

최초로 법제화 년 월 일 시행(2000 12 1 )

− 종자의 생산과 경 1)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여 그동안 국 부문이 독점해왔던 시장을 민 부문에 

개방함으로써 종자시장의 발전 촉진

그림 1  시장 규모

주 업  매 액  안  는 달러 산 액 단 억 달러      : , ( : )

      료: · · . 2014. 2014农业部种子 理 全国农业技术推广服 中 农业部科技发 中 年中国种业发 报｢ ｣

1) 생산  재 건  등  동, , 경  , 가공 별 등 건 코  등 포장 라벨링 매 등  동( , , , ), , ,  

미(｢农 物种子 产经 许可 理 法 32 ).｣

농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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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주  농   사용량과 상업용  비

작물 구분 종자사용량 천 톤( ) 상품화율(%) 상업용 종자사용량 천 톤( )

옥수수 1,206.0 100.0 1,206.0

벼

일반벼  - 

교잡벼  - (Hybrid)

1,107.2

830.6

276.6

80.8

74.3

100.0

884.1

617.5

276.6

밀 4,600.7 75.9 3,492.6

대두 473.8 63.3 299.9

감자 2,481.3 37.3 925.8

면화

내륙 일반면화  - 

신강 일반면화  - 

교잡면화    - 

108.1

33.5

64.8

9.8

92.7

76.4

100.0

100.0

100.2

25.6

64.8

9.8

채소류 약 70.0~85.0** 약 60.0* 약 40.0~50.0*

기타 작물 약 2,430.0~2,450.0** - -

합 계 약 12,500.0* - -

주 는 헌 료에 나타난 산 는 에 근거한 산    : * , ** .

료    : · · . 2014. 2014农业部种子 理 全国农业技术推广服 中 农业部科技发 中 年中国种业｢

; · · · . 发 报 戴祖云 顾万 王雯雯 宣｣ ,我国蔬菜种业 业科技 新现状 问题及对

｢ 2015 01 ; . 2014. 2014 ; · · · ·中国瓜菜 年 期 定富译 中国种子年报 黄 松 红 李子 任 军｣ ｢ ｣

· · · . 夏爱芳 朱 时 外资蔬菜种业 业的现状与发 趋 ｢ 2014 01中国蔬菜 年 期｣

¡ 종자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종자 사용량은 연간 약 만 톤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물별 비중은 밀 만 톤1,250 36.8%(460.1 ), 

감자 만 톤 옥수수 만 톤 벼 만 톤 대두 만 톤19.8%(248.1 ), 9.6%(120.6 ), 8.9%(110.7 ), 3.8%(47.4 )

등 주요 식량작물이 차지 이외에 채소 약 만 만 여 톤 와 기타 작물의 비중이 약 78.9% . ( 7.0 ~8.5 )

로 추정20%

− 종자 사용량 중 상업용 종자의 비중은 대 식량작물 옥수수 밀 벼 대두 이 약 수준이고 감자가4 ( , , , ) 80% , 

약 채소류가 약 수준으로 추정37%, 60% 

− 중국의 종자시장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위를 차지 종자기업의 종자 판매액 기준으로 년 2 . 2009

억 위안 억 달러 에서 년 억 위안 억 달러 으로 연평균 증가368.6 (54 ) 2013 731.9 (118.2 ) 18.7% 2)

2) 계 료에    계 시장 규모는 억 달러 고 가별  보  미  억 달러 (ISF) 2011 450 120 , 

 억 달러 프랑스 억 달러 브라질 억 달러 도 억 달러 본 억 달러 90.3 , 36 , 26.3 , 20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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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수  현황

단 톤 천 달러( : , , %)

    

코드 단위HS 8

년 년 평균2003/2001 3 년 년 평균2014/2012 3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1001.1000 밀 473,527.3 84,139.7 - - - 

1005.1000 옥수수 33.6 368.0 372.8 5,701.70 28.3

1206.0010 해바라기 716.6 3,943.0 1,693.0 21,643.00 16.7

1207.4010 참깨 55.6 30.0 - - - 

1207.7010 멜론 - - 15.8 3,600.7 - 

1207.9910 기타 채유용 종자 114.6 129.0 69.0 130.7 0.1

1209.1000 사탕무우 238.1 956.0 628.7 13,649.0 27.3

1209.2100 사료식물 알팔파 ( ) 5,521.4 8,774.7 1,964.2 9,926.7 1.1

1209.2200 사료식물 클로버 ( ) 1,027.5 1,947.3 2,149.6 9,339.0 15.3

1209.2300 사료식물 페스큐 ( ) 4,144.2 5,430.0 12,710.5 22,763.3 13.9

1209.2400 사료식물 켄터키블루글래스 ( ) 1,989.6 5,278.7 5,319.6 18,236.7 11.9

1209.2500 사료식물 라이그래스 ( ) 2,631.9 2,554.3 17,005.7 24,531.7 22.8

1209.2910 비트 사탕무 제외 ( ) 34.5 139.3 3.1 87.3 -4.2

1209.3000 화초용 초본식물 종자 216.9 3,661.0 45.9 12,969.7 12.2

1209.9100 채소 종자 4,648.7 27,987.3 8,529.5 130,677.3 15.0

한국으로부터 수입 * - 3,456.0 - 7,254.3 7.0

1209.9900 기타 종자 과실 및 포자 , 262.7 341.3 4,395.6 24,406.3 47.4

합 계 495,163.1 145,679.7 54,902.9 297,663.0 6.7

주 만 달러 상 목    : .

료    : . 中国 关 关统计年｢ ｣ 각 연도

¡ 종자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액 중 채소종자가 가장 큰 비중 차지 약 , ( 50%)

− 종자 수입액이 년 개년 평균 억 만 달러에서 년 개년 평균 억 2003/2001 (3 ) 1 4,568 2014/2012 (3 ) 2

만 달러로 연평균 증가9,766 6.7% 

− 같은 기간 채소종자 수입액은 만 달러에서 억 만 달러로 연평균 (HS 1209.9100) 2,799 1 3,068

증가 수입량은 상업용 종자 사용량의 약 수준15.0% . 20% 

−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 채소종자 수입액은 만 달러에서 만 달러로 연평균 증가345.6 725.4 7.0% . 

년도 중국의 수입채소종자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일본 태국 미국2014 (28.4%), (11.3%), 

이탈리아 칠레 덴마크 에 이어 차지 (11.3%), (6.1%), (6.0%), (5.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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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자산업은 세한 규모의 종자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년 이후 2010☞ 

종자기업 수는 감소하고 규모화와 연구개발 능력이 점차 향상되는 추세

¡ 종자 생산 경영허가증 발급 기업 중 등록자본금이 만 위안 한화 약 억 원 미만인 기업이 · 500 ( 9 )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영업이윤율도 년 이후 감소 추세, 2011

− 년도 등록자본금별 기업 수를 보면 만 위안 미만이 개 로 가장 많고 다음2013 500 3,172 (53%) , 

으로 만 위안 이상 만 위안이 개 만 위안 이상 억 위안이 500 ~3,000 1,641 (28%), 3,000 ~1

개 억 위안 이상이 개 순 1,022 (17%), 1 114 (2%) 

− 년도 종자기업의 업이윤율은 로 전년 대비 포인트 감소2013 9.85% 1.7% 

¡ 종자기업 수는 년 개에서 년 로 대폭 감소2010 8,700 2014 5,064

− 년 2011 농작물종자생산경 허가관리방법 제정을 계기로 시장진입 장벽을 크게 높여 세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세기업을 퇴출시키는 한편 기업 간 촉진M&A 

− 법률 집행을 강화해 업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이나 법률 위반 기업 퇴출

¡ 종자판매액이 억 위안 한화 약 억 원 이상인 종자기업 수가 년 개에서 년 개로1 ( 180 ) 2009 52 2013 126

증가했고 종자산업의 시장집중도도 점차 심화되는 추세, 

− 같은 기간 종자판매액별 기업 수를 보면 억 위안 이상이 개에서 개 억 위안 이상이 2 19 54 , 5 개6

에서 개 억 위안 이상이 개에서 개로 증가했고 억 위안 이상 기업도 출현10 , 10 0 6 20

− 종자기업의 시장집중도도 CR10이 년 에서 년 로 증가2002 10% 2013 16.3% ,  CR50이 같은 기간 

에서 로 증가21% 32.8%

¡ 종자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이 점차 향상되어 자체 개발 품종이 증가함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 건수에서

그동안 우위를 점했던 과학연구기관을 능가

− 종자기업의 연구개발자 수가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 이 중 석박사 2010 13,296 2013 16,722 . 

학위 취득자의 수가 같은 기간 명 에서 명 으로 증가1,967 (14.8%) 2,808 (16.8%)

− 등록자본금 만 위안 이상 종자기업의 년도 연구개발비가 억 위안으로 판매액의 3,000 2013 22.4

수준 종자판매액 상위 대 대 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4.12% . 5 , 10 , 50

각각 수준으로 증가 단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4.4%, 4.04%, 4.6% . , 

− 종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육종한 품종이 국가품종과 성 품종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년에( ) 2013省

각각 와 로 증가36.1% 50%

− 종자기업의 년도 품종보호권 출원 건 수는 건으로 과학연구연구기관의 출원 건 수 2013 618 561

건을 초과하여 종자기업이 식물신품종 육성을 주도하는 주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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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시장 주도 기업이 국영기업으로부터 민영기업 비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

− 개 선도 종자기업 중 국 기업의 비중이 년 에서 년 로 감소한 반면 민50 2003 70% 2013 40%

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에서 로 증가하여 민 기업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부상26% 60%

− 개 선도 종자기업 중 국  비주식회사가 년 개 에서 년 개 로 감소50 2003 34 (68%) 2013 9 (16%)

☞ 중국은 외국자본의 종자산업 투자는 허용하되 일정한 제약 조건을 둠으로써 자국 종자산업을

보호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갖춘 국내 종자기업의 육성을 지향

¡ 외국자본의 중국 종자산업 투자에 관한 규정

− 년 월 처음으로 1997 9 외국자본 투자 농작물종자기업 설립 비준과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关于

设立外商投资农 物种子 业审批 登记 理的规定) 제정3)

∘ 외국자본이 판매위주 종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외합자 합작( )기업

설립만 허용한다고 규정 조(joint venture) (2 ) 

∘ 식량 면화 및 유지작물의 종자를 생산 경 하는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자본의 지분율이, ·

을 초과해야한다고 규정 조50% (4 )

− 년 제정된 종자법 은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열거하지 않고 외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2001 ｢ ｣

종자 생산 경 에 투자하는 경우 비준 절차와 관리방법을 국무원의 관련 부처가 정한다고 규정·

∘ 년 종자법 개정안 초안은 외국자본의 종자산업 투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입장 견지2015 ｢ ｣

∘ 국가종자산업안전심사체계4)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종자 생산 경 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중, ·

국종자기업 인수 중국내 과학연구기관이나 종자기업과의 기술협력 품종연구개발 등 보다 구체적인 , , 

사안에 대해서도 비준 절차와 관리방법을 국무원의 관련 부처가 정하도록 규정 조(64 )5)

− 년 년 년 년에 발표된 1995 , 1997 , 2002 , 2004 외국자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

目 ) 6)은 식량 면화 및 유지작물의 종자 생산, 을 투자제한 산업 목록에 포함시키고 투자 시 

3) 업 가계 원 , (现 가 개 원 역경 합), (现상 가공상행 리), (现 가공상행 리

등 개 처 공동   월  공포하   ) 4 1997 9 8 , 10

4) 원 공청   월 하달한 2011 2  업  안 심사 도 건립에 한 통지(关于建立外国投资者

)并购境内 业安全审查 度的 知 는 가가 가안 과 계  내  산 에 지 원, · ,

시 운송 비스 핵심 장비 업 등  업  하여 실  업지  취득, , , 하는 경우 안 심사

실시한다고 규 함.

5) 행 한  피하  해 본  산업에 하는 경우 처 에는 규 에 라 미만  지  50% 

업과 합 업  립한 후 고  합 사  실  도하여 업  경  악 시키고 업  , 

생  어 운  용하여 업  하여 독 업  하거나 상  지  보하여 업50% 지

하는 사 가 어 한  보다 강 할 필 가 다는 여   결과 ( · . 2012. 龙江 熊 泉 中国种

:业 放十 年回顾与反 ( ) 2012 3 .)华南农业大学学报社 科学版 年 期｢ ｣

6) 본    리하  한 목   월에 처  가계 원1995 6 (现 가 개 원 가경), 

역 원 (现상 역경 합), (现상 등 개 처 공동  ) 3 본 향지도잠행규 (指导外商



6

설립하는 중외합자기업은 중국자본이 지배하거나 주도적인 지위를 가져야한다고 규정

¡ 외국자본의 중국 종자산업 투자는 채소종자산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글로벌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식량종자산업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년대 들어 외국자본의 투자가 시작된 이래 년 종자법 제정과 년 가입을 1990 2000 2001 WTO ｢ ｣

계기로 채소 및 화훼시장이 개방되면서 투자가 크게 증가 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채소종자. 2000

산업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에는 면화와 식량 종자산업 분야로 투자 역이 확대

− 년도 농업부가 허가증을 발급한 개 외자기업의 투자분야는 채소 화훼가 각각 개와 개로2011 33 , 26 21

가장 많고 사료작물 개 옥수수 개 면화 개 유지작물 개 순, 9 , 4 , GMO 2 , 1 .( 외, 2012)龙江 

− 중국의 상업용 채소종자 사용량을 만 톤으로 가정하면 수입 및 외자기업 판매 종자를 합쳐 4~5

외국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고급 채소품종의 경우 외국종자의 비중은 20~25%, 약 

로 추정 중국 채소종자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약 이윤 점유율은 약 40~50% . 20%, 

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고급 채소종자시장에서 향력울 발휘50% .( 외. 2014)黄 松

− 외자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종자는 찰옥수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추류 시금치(25%), (10%), 

가지 콜리플라워 오이 배추 멜론 수박 무 당근 호박(9%), (9%), (7%), (6%), (6%), · (5%), · (5%), 

양배추 양파 순(4%), (4%), (4%) .( 외. 2014)黄 松

종자법 개정 추진 및 종자산업 정책 동향□ ｢ ｣

☞ 종자법 제정으로 종자산업의 시장화가 이루어진 후 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종자10｢ ｣

산업 및 시장 환경을 반 하기 위한 목적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

投资方 行规定) 과 함께 었  지 지  차7 (1995 , 1997 , 2002 , 2004 , 2007 , 2011 , 

었2015 ) .

∘ 년 발표된 2007 외국자본투자산업지도목록 부터 종자산업의 투자제한 범위를 농작물 신품종

육종과 종자개발 생산 으로 확대 투자 시 설립하는 중외합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자본이 지배해야. 

한다고 규정(中方控股 중국자본의 지분율이 이상51% )；

∘ 중국 정부가 년 종자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구상하던 시기에 종자산업의2011

경쟁력 향상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제한 조치를 완화하여 선진 기술 및 경

관리기법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이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년과 년 발표 목록에서도 여전히 외국자본의 기업지배를 금지하는 제한 조치 유지2011 2015

∘ 년 이후 외국자본이 중외합자기업 설립 후 별도로 연구개발센터 연구소 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2011 ( )

경 하던 사례를 금지하고 중국자본과 공동관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투자 심사 및

비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



7

2015-10

¡ 법률 개정 추진 배경 및 과정 

− 지난 년과 년에 법률 조항 일부를 수정한 바 있으나 새롭게 변화된 종자산업 및 시장 2004 2013

환경을 반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 하에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

− 현행 종자법 은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기능이 미약하고 품종심사, ｢ ｣

제도가 종자기업의 품종 개발 의지를 오히려 제약하고 있으며 종자관리감독 주체가 불명확하여 , 

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 집행력과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 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종자법 개정이 처음 제기되어 년 법률 개정을 공식화 한 후 2010 2013

약 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년 월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중 2 2015 4

¡ 종자법 개정안 초안은 현행 법률과 비교하여 신품종보호 및 지원조치 관련 장이 신설되고 기존 ｢ ｣

목차 구성을 재정리하는 등 변화가 크며 내용도 보다 구체화

현행 종자법 총 장 조: 11 78｢ ｣ 종자법 개정안 초안 총 장 조: 10 95｢ ｣

제 장 총칙 조 조 1 (1 ~7 )

제 장 종자유전자원보호 조 조 2 (8 ~10 )

제 장 품종 선발 육성 및 심사 조 조 3 (11 ~19 )

제 장 종자생산 조 조 4 (20 ~25 )

제 장 종자경 조 조 5 (26 ~38 )

제 장 종자사용 조 조 6 (39 ~42 )

제 장 종자품질 조 조 7 (43 ~48 )

제 장 종자수출입 및 대외협력 조 조 8 (49 ~54 )

제 장 종자행정관리 조 조 9 (55 ~58 )

제 장 법률책임 조 조 10 (59 ~73 )

제 장 부칙 조 조 11 (74 ~78 )

제 장 총칙 조 조 1 (1 ~7 )

제 장 종자유전자원보호 조 조 2 (8 ~11 )

제 장 품종 선발 육성 심사 및 등록 조 조 3 , (12 ~23 )

제 장 신품종보호 조 조 4 (24 ~30 )

제 장 종자생산경 조 조 5 (31 ~47 )

제 장 종자관리감독 조 조 6 (48 ~58 )

제 장 종자수출입 및 대외협력 조 조 7 (59 ~64 )

제 장 지원조치 조 조 8 (65 ~72 )

제 장 법률책임 조 조 9 (73 ~91 )

제 장 부칙 조 조 10 (92 ~95 )

☞ 이번 종자법 개정은 식물신품종 보호 강화 육종체계 혁신 강화 종자기업의 주도적 , , ｢ ｣

역할 강화 종자산업의 안전 보장 전 과정 관리감독 강화라는 가지 주요 원칙 하에 추진 중, , 5   

¡ 종자유전자원 및 식물신품종 보호 강화

− 최근 일부 지역에서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자유전자원저장고 종자유전자원보호구역을 , 

임의로 점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 신설

∘ 종자유전자원저장고 종자유전자원보호구역의 토지 개발시 설립기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 조, (10 )

− 국외로 종자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과 유전자원을 공동연구 및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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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여 공동연구 및 이용이라는 미명하에 중국의 우수한 종자유전자원을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 신설

∘ 외국인 외자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과 종자유전자원을 이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 

국무원의 농업 또는 임업 관련 부처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 조(11 )  

− 식물신품종 보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신품종보호 라는 별도의 장 신설

∘ 국가차원에서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신품종으로 인정받는 경우 품종보호권 을( )植物新品种权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선발 육성된 품종이 보급되어 이용되는 경우 육성자가 법률에 의거하여 상응, 

하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도록 규정 조(24 )

∘ 일신품종 일품종보호권 원칙 조 신품종 명명 원칙 조 품종보호권의 배타적 독점 원칙 조(25 ), (26 ), (27 ),

품종보호권이 효력 범위 조 품종보호권 강제허가 조(29 ), (30 )

∘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파생품종 도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 )

있지만 생산 번식 또는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파생, 

품종의 식물종류 판정기준 및 권리발생 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농업 또는 임업 관련, 

부처가 정하도록 규정 조 조(28 , 92 )    

¡ 육종체계 혁신 강화

−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적 수익이 불명확한 기초 공익성 육종연구가 부진하고 종자기업의 · , 

자체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제한적임에 따라 저급의 모방 및 중복 품종이 많고 품종 개발이 미약

하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규정 신설

∘ 시장이 종자산업 기술혁신프로젝트와 경비 분배를 결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확립 조(12 )

∘ 공익성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을 지원하여 육종의 기초 및 응용 기술연구와 일반작물 및 주요 조림

수종 육종 그리고 무성번식재료 선발 육성 등 공익성 연구를 중점적으로 전개 조(12 )

∘ 종자기업이 공익성 연구 성과를 충분히 이용하여 식물지식재산권을 지닌 우량품종을 육종할 수 

있도록 지원 종자기업이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기술연구개발플랫폼 또는 산학연 종자산업기. 

술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조(12 )

∘ 정부재정 지원으로 형성된 육종 발명특허와 품종보호권은 국가안보 국가이익 및 사회공공이익과 ,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획득하며 육종 성과의 양도 허가 등은 공개적으로 , , 

진행하고 사적거래 금지 조(13 )

¡ 품종 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

− 국가가 주요 농작물 품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품종 관리 제도인 품종심사제도( 种审定

度 우리나라의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에 해당 의 개선 내용을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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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집행력 강화 및 관련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 농작물 종자 관련 법률 집행 주체가 불명확하여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신설 

∘ 농업행정 담당 부처 소속의 종합법률집행기관 또는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위탁한 종자관리기구가 

농작물 종자에 관한 법률 집행 주체라고 명시 조(52 )

− 공개적이고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 국무원의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통일적인 종자산업정보공개플랫폼 관리감독플랫폼 및 식물품종표준, 

샘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규정 조(57 )

∘ 성급 이상 정부의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품종심사 품종등록 신품종보호 생산경 허가 시장관리, , , , 

감독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종자산업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 조(57 )

− 외국자본의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 신설 

∘ 국가차원의 종자산업안전심사제도 구축 조(64 )

∘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외국의 기타 조직의 투자 중국기업 인수 중국과학연구기관이나 종자기업과의, , , 

기술합작 추진 품종 연구개발 종사 종자 생산경  등 다양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무원의 , , 

관련 부처가 심사 및 비준 절차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조 (64 )  

− 소비자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변형 농작물의 안전성과 관련한 사항 규정(GMO) 

∘ 국무원 농업행정 담당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각자 추가적으로 심사( , )

대상 품종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국가품종심사제도 대상 품종을 과거 종에서. 28 벼 밀 , , 

옥수수 면화 대두 등 종으로 축소 조 조, , 5 (15 , 92 )

∘ 품종심사 신청 시 품종의 특이성 일치성 안정성 조건 명시 조 조, , (15 , 92 )

품종심사 녹색통도(∘ 绿色 제도 실시 생산과 경 을 결합하여 선발 육성을 실시하고 있고 요구) : 

되는 조건을 갖춘 종자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품종의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심사

방법에 의거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실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단 종자기업의 실험데이터 이력. , 

추적제도를 확립하고 종자기업의 규정 위반 및 기만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자체실험자격 박탈 및 , 

처벌 조 조(17 , 88 )

∘ 폼종퇴출제도 실시 심사를 통과한 품종에서 극복 불가능한 엄중한 결함이 나타나고 지속적인 경: 

이나 보급이 어려운 경우 경 과 보급 중지를 공고하도록 규정 조 조 (22 , 92 )

∘ 유전자변형 식물 품종의 선발 육성 실험 심사 및 보급 시 반드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엄격한, , ,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또한 국무원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유전자변형 식물 품종의 심사와. 

보급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고 추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 조(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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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또는 하급 기관으로 위임한 행정허가 관련 규정

− 행정심의비준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 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항 

∘ 농작물 품종심사 대상 범위 축소 국무원 농업행정 담당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농업행정 . ( , )

담당 부처가 각자 추가적으로 심사대상 품종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종자생산허가증과 종자경 허가증을 분리하여 발급하던 것을 종자생산경 허가증으로 통합

∘ 품종 선발 육성 및 종자 생산 경 을 결합한 종자기업의 종자생산경 허가증 발급 업무를 국무원 ·

농업행정 담당 부처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농업행정 담당 부처로 이관( , ) 

∘ 품종심사 녹색통도제도를 도입하여 조건을 갖춘 종자기업에 대한 품종심사 간소화

¡ 종자산업 발전 지원 강화

− 산업정책 제정 조세 보험 신용대출 인력육성 등 방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 , , , , 

내용을 규정한 신품종보호 라는 별도의 장 신설

  

∘ 품종 선발 육성 생산 시범보급 종자유전자원 보호 종자비축 및 종자 대규모 생산 현 지원 , , , , 

∘ 종자제조기 및 채종기를 현행 농기계구입보조금 실시 대상 농기계에 포함

∘ 농작물 품종 선발 육성 생산에 종사하는 종자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 

∘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이 겸직 파견 계약 등의 방식으로 종자기업과 진행하는 인력교류협력 지원, , .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인력이 종자기업에서 상업용 종자 육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지원. 

육종 전문가의 창업 격려 등 조 조 조 조 조 조 조(65 , 66 , 67 , 68 , 69 , 70 , 72 ) 

¡ 법률적 책임 강화

−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사항을 추가로 규정 조 조 조(73 , 74 , 76 , 

조 조 조 조84 , 85 , 86 , 88 )

☞ ｢종자법 개정 이외에도 년 이후 최근까지 종자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2010｣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발표

∘ 유전자변형 식물 품종 종자의 생산 및 경 에 종사하는 종자기업의 생산경 허가증에 대해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농업행정 담당 부처가 심사를 실시하고 국무원 농업행정 담당 부처에 보고( , ) 

하도록 규정 조(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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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까지의 종자산업 발전 목표 및 정책 추진 방향 제시2020

− 국무원이 전국현대농작물종자산업발전규획(全国现代农 物种业发 规 2012 2020)－ 제정

− 주요 발전 목표 육종 번식 보급이 일체화된 대형 종자기업을 육성하고 판매액 상위 대 종: · · , 50

자기업의 시장점유율 이상 종자 상품화율 이상 달성60% , 80% 

− 대 정책 추진 방향 신형 종자산업 과학기술체계 구축 기초 공익성 연구 강화 기업 주체의 9 : , · , 

상업화 육종체계 구축 종자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규모 종자생산기지 조성 품종 심사 및 보호 , , , 

강화 종자산업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종자시장 조절 관리감독 강화 연구인력 배양 강화, · , ,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

표 3  산업  주  법률 법규 및 책 건·

   

문건 명칭 연도 주요 내용

현대 농작물 종자산업 발전 추진 가

속화에 관한 의견(关于 快推进现代

)农 物种业发 的意见

호- [2011]8国发

국무원

2011. 4

∘ 종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촉구

∘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 공익성 연구 강화 공공연구· , 

성과 활용 시스템 구축 바이오육종산업 지원 확대 상업화, , 

육종체계 구축 육종 번식 보급 일체화 대형 종자기업 , ' · · ' 

지원 및 육성 종자기업 간 추진 등 제시 , M&A 

농작물종자생산경 허가관리방법

( )农 物种子 产经 许可 理 法

농업부령 년 제 호- 2011 3

농업부

2011. 8

∘ 년 월 공포한 농작물종자생산경 허가증관리방법 대체2001 2 ' ' 

∘ 종자기업의 등록자본금 규모와 구비 조건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여 규모화된 종자기업의 육성 지향

∘ 총칙 생산허가 경 허가 관리감독 부칙 등 총 장 조 , , , , 5 38

식물신품종보호조례

(植物新 种保护条 )

국무원령 제 호- 635

국무원

2013. 1

년 월 공포한 동 조례의 일부 내용 개정1997 3∘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다 구체화∘

총칙 품종보호권의 내용과 귀속 품종보호권 수권 조건, , , ∘

품종보호권의 신청과 수리 품종보호권 심사와 비준 기한, , ·

종료 및 무효 벌칙 부칙 등 총 장 조 , , 8 46

주요농작물품종인증방법

(主要农 物 种审定 法)

농업부령 년 제 호- 2013 4

농업부

2013.12

∘ 년 월 공포한 주요농작물품종인증방법 대체2001 2 ' ' 

∘ 품종시험 강화 육종 생산 경  일체화 대형 종자기업의, · ·

품종인증 절차 간소화 품종인증 녹색통도정책 품종퇴출( ), 

절차 구체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품종인증 협력 강화 , 

총칙 품종인증위원회 신청 및 수리 폼종시험 인증 및 , , , , ∘

공고 품종퇴출 관리감독 부칙 등 총 장 조, , , 8 45

종자산업체제 개혁 심화와 혁신능력 

제고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种业

)改 提高 新能 的意见

호- [2013]109国 发

국무원판공청

2013.12

기술혁신 주체로서 종자기업의 역할 강화∘

과학연구기관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우량종자개발 국가프로젝트 강화∘

∘ 기초 공익성 연구 강화 및 공공연구 성과 서비스 강화 ·

∘ 종자생산기지 건설 강화 종자시장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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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대 신흥전략산업과 연계된 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7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 년 국가가 중점 육성할 신흥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바이오산업2010 ( 物产业 의 발전 계획에서)

바이오농업 중 육종분야의 발전 목표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7)

− 육종분야의 발전 목표 생물육종산업 국가지원체계 구축 신품종 개발 보급 응용 용두기업: , · · , (龙头

业 선도기업 육성; ) 

− 육종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 정책지원체계 건설 용두기업 육성 신품종 선발 육성 및 산업화: , , , 

관련 정책 개선 종자기업기원 정책 종자법 등 관련 법률 법규 정비 유전자변형생물 안전평가 및 ( , · , ｢ ｣

관리제도, 허가나 심사 등 행정절차 )

시사점□ 

¡ 종자산업 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이번 종자법 개정은 년 법률 제정 이후 종자 산업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종자2001｢ ｣

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후속 작업으로 관련 법률 및 법규를 정비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비할 필요

− 중국은 제 차 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종자산업 육성 12 5

정책을 적극 추진하 는데 종자법 개정 시기와 맞물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 차 개년13 5｢ ｣

년 계획 기간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  (2016 2020 ) －

¡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 중국 종자수출 확대Golden Seed 

− 종자법 을 비롯한 관련 법률 법규의 개정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 조치를 통해·｢ ｣

중국 종자시장의 질서가 재편되고 상업용 종자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국의 

종자시장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1

− 중국의 채소종자 상품화율은 약 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성장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60%

향후 년까지 약 억 위안 규모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2019 150 .( 외, 2014) 黄 松 

− 중국의 종자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수입채소종자 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계시장을 겨냥해 수출전략 종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중국시장에 적합한 종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대 중국 Golden Seed 

7)  신 략산업  에 지 약 경보 산업 차 보 산업 산업 첨단장비 업 신에 지산업 신 재 7 · , , , , , 

산업 신연료 동차산업  지   산업  게 나누어 약 업 에 지  등 개 야   업, . , , , 4

야는 업용 경 생 재 해양생 원  원   월 ( ), , . 2012 12 산업 규 (

物产业发 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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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가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로 선정한 고추 배추. , , 

무 수박 옥수수 등은 중국시장에서도 고품질 수입 종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수출확대에 유리 , , 

− 이를 위해 중국 농가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를 , 

토대로 타깃시장을 명확히 선정하여 중국시장 맞춤형 종자 개발과 수출확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한중 가 대 중국 종자수출에 미치는 향을 보면  중국의 채소종자 수입관세율이 이미 이고FTA 0% ,

식량종자는 물량 이외에는 의 기준세율을 유지하도록 되어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 확대TRQ 65%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국내 종자기업의 중국 종자산업 투자 진출 지원

− 현재 세계 위인 중국 종자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탐을 내는2

시장으로서 글로벌 종자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선점하는 측면에서 

우수한 육종기술을 보유하고 경쟁력을 갖춘 종자기업의 투자 진출 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중국은 종자산업을 국가신흥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하는 가운데 외국자본의 종자산업 

투자는 허용하되 기업의 설립과 지배측면에서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 존재 따라서 . 

규모화된 종자기업의 투자 진출이 필요하며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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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동향

농산물8) 도매시장가격

¡ 년 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하락하 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는 2015 9 8 1.4% , 

상승2.0% 

− 이 중 채람자 농산물의 년 월 도매시장가격은 월 대비 하락하 으며( ) 2015 9 8 1.6% ,菜 子篮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2.3 상승% 

그림 2  농산  도매시장가격지수 추

주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지수는 년 : 2000 =100

자료 : (http://www.agri.gov.cn)中國農業信息網

8) 식량 개 목 단립 장립  가루 지  개 목 채씨 콩 콩 참5 ( , , , , ), 4 ( , , , ),

채  개 목 시 청경채 양 상 가지 프리 토마토 콩 리 당근 양 감26 ( , , , , , , ( ), , ( ), , , , , 椒 豆角青

아스 라거스 샐러리 연근 동과 주키니 느타리 고 채 브 콜리 과, , , , , , , , , , , ( ), ), 花菜

개 목 사사과 압리 감귤 나나 애플 거 포도 산  개 목돼지고 쇠고 양고 닭고7 ( , ( ), , , , , ), 5 ( , , , ,梨鸭

계란 산  개 목 어 민 연어 어 어 갈 등  개 목), 5 ( , ( ), ( ), , ) 52草鲢鱼 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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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년 월 도매시장가격을 보면 월에 비해서 식량과 버섯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들의2015 9 8

가격이 하락.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과일 이외 대부분 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상승

표 4 주  품목별 도매시장가격 추 년 월 년 월(2015 5 ~ 2015 9 )

단 원: , %

주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임1. .

환율은 년 월 평균 매매기준율 위안 원을 적용함  2. 2015 9 1 =186.01 .　

자료: (http://www.agri.gov.cn)中國農業信息網

품목
년2015 월 증감률9

월5 월6 월7 월8 월9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식량
중단립종쌀 (20kg) 17,448 17,779 18,340 18,523 18,601 0.42 9.49 

콩 (1kg) 978 995  1,020  1,027 1,029 0.18  0.91  

엽근

채소

배추 (10kg) 2,674 2,885  2,560  2,683 2,679 -0.18  27.69  

무 (18kg) 4,306 4,807  5,104  5,233 4,922 -5.94  18.59  

양배추 (8kg) 1,815 2,581  2,652  2,788 2,426 -12.99  69.80  

당근 (20kg) 6,789 7,706  8,802  11,069 12,537 13.26  102.01  

감자 (20kg) 7,950 8,423  8,249  7,939 7,515 -5.34  9.46  

양념

채소

건고추 (600g) 2,700 2,828  2,933  2,937 2,810 -4.32  -2.50  

양파 (kg) 288 290  359  406 400 -1.56  45.09  

마늘 (kg) 874 910  1,028  1,099 1,261 14.71  62.75  

대파 (kg) 315 491  633  637 625 -1.93  64.62  

쪽파 (kg) 748 771  873  954 1,017 6.64  35.55  

과일

사과 부사 ( , 15kg) 21,714 21,184  21,102  21,775 21,484 -1.34  -3.03  

배 풍수 ( , 15kg) 14,616 14,517  13,507  11,964 11,189 -6.48  -5.23  

복숭아 (kg) 1,806 1,036  735  844 928 9.95  -6.07  

포도 거봉 ( , 5kg) 12,585 11,757  9,189  6,895 5,776 -16.23  -1.29  

감귤 만다린 ( , kg) 827 882  1,086  1,103 949 -14.01  19.74  

감 (10kg) 6,895 7,258  7,605  8,703 7,013 -19.42  30.49  

과채

딸기 (2kg) 3,198 3,599  5,815  5,412 5,465 0.99  -27.50  

토마토 (10kg) 5,523 4,086  4,272  5,609 6,715 19.71  87.12  

오이 (kg) 413 364  420  555 441 -20.61  6.40  

수박 (kg) 589 367  317  335 331 -1.29  34.50  

축산물

쇠고기 (kg) 9,458 9,619  9,896  9,983 10,024 0.41  6.58  

돼지고기 (kg) 3,312 3,543  4,114  4,547 4,524 -0.51  29.57  

닭고기 (kg) 2,545 2,557  2,652  2,696 2,749 1.96  2.31  

버섯

느타리버섯 (2kg) 2,125  2,104 2,224 2,549  2,284  -10.40  4.24  

새송이버섯 (2kg) 2,550  2,599 2,626 2,706  3,214  18.79  -3.93  

팽이버섯 (2kg) 2,491  2,488 2,596 2,695  2,917  8.24  -2.19  

표고버섯 (2kg) 3,884  3,968 4,099 4,223  4,224  0.02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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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 년 월 소비자물가는 2015 9

월에 비해 상승 전년8 0.1% . 

동월 대비 상승1.6% 

− 이 중 식품가격은 월에 8

비해서 하락 전년 0.1% . 

동월 대비 상승2.7% 

¡ 9월 식품가격 상승은 신

선채소가 주도(10.4% 

상승). 육류 수산물 가, 격 

상승률도 각각 8.2%, 

로 식품가격 상승에1.9%

기여

표 5  비 가지수 감률(CPI)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월6 월７ 월8 월9 월6 월７ 월8 월9

소비자물가지수(CPI) 0.0 ０．３ 0.5 0.1 1.4 .１ ６ 2 . 0 1 . 6

식품 -0.1 ０．７ 1.6 -0.1 1.9 ２．７ 3.7 2.7

식량 - 0.0 ０．１ 0.1 0.0 2.1 １．９ 1.7 1.4

육류 - 1.6 ４．２ 3.8 0.4 3.6 ７．６ 9.3 8.2 

조란 - (鸟 )卵 -1.6 ０．７ 10.2 2.9 -11.3 －１４．３ -11.2 -10.2

수산물 - 0.5 －０．１ -0.8 -1.2 1.9 ２．６ 2.4 1.9

신선채소 - -0.1 １．４ 6.8 -1.0 11.4 １０．５ 15.9 10.4

신선과일 - -7.8 －５．９ -1.8 -1.5 -8.8 －８．４ -8.1 -10.7

담배 주류 및 그 용품∘ ･ 1.7 ０．１ 0.0 -0.1 3.5 ３．６ 3.8 3.8

의류 및 복장∘ -0.1 －０．５ -0.2 0.8 2.9 ２．９ 2.9 2.8

가정설비 용품 및 서비스∘ 0.1 ０．０ 0.0 0.1 1.0 １．０ 1.0 1.0

의료보건 및 개인 용품∘ 0.2 ０．１ 0.1 0.2 1.9 １．９ 1.9 2.1

교통 및 통신∘ -0.1 ０．０ -0.6 -0.4 -1.5 －１．８ -2.1 -2.1

∘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 0.1 ０．８ -0.1 0.5 1.7 １．７ 1.8 1.4

주택 거주( )∘ 0.0 ０．１ 0.0 0.1 0.8 ０．８ 0.8 0.8

료: (http://www.stats.gov.cn)中國國家統計局

그림 4  비 가지수 변화 추(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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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동향

대 세계 농산물 수출입

¡ 년 월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월에 비해 증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2015 8 43.9 7 1.0% , 

감소1.6% 

표 6  농산  수출 추 년 월(2015 7~8 )

단 만 달러: , %

료: . ( ) 309 , 310 , 311 , 312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

HS

코드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8

월7 월8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류01 산동물 46 50 334 8.7 4.2 -1.2  

류02 육과 식용설육 90 86 706  -4.4  -12.2  -2.0 

류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 55 50 390 -9.1  -24.2  3.4 

류05 기타동물성 생산품 142 143 1,223  0.7  -17.8  -27.8 

류06 산수목 꽃 · 20 23 188  15.0  9.5  -39.9 

류07 채소 790 782 5,777  -1.0  12.8  8.9 

류08 과실 견과류 · 345 444 2,345  28.7  43.7  8.3 

류09 커피 차 향신료 · · 210 218 1,605  3.8  9.0  -4.4 

류10 곡물 8 16 166  100.0  -23.8  1.2 

류11 제분공업제품 45 41 377  -8.9  -10.9  -8.0 

류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 170 131 1,875  -22.9  -28.4  -1.7 

류13 식물성엑스 98 106 843  8.2  -6.2  -2.3 

류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0 10 84  0.0  11.1  20.0 

류15 동식물성유지 54 51 427  -5.6  -10.5  1.9 

류16 육 어류조제품 · 629 712 5,148  13.2  -8.0  -10.4 

류17 당류 및 설탕 과자 129 139 1,004  7.8  0.0  0.6 

류18 코코아 및 그 제품 29 30 262  3.4  -16.7  -4.4 

류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121 131 982  8.3  -6.4  -3.9 

류20 채소 과실 조제품 · 566 559 4,789  -1.2  -5.3  -4.4 

류21 기타 조제식료품 250 240 1,852  -4.0  1.7  5.6 

류22 음료 주류 및 식초 , 176 151 1,200  -14.2  -5.6  20.1 

류23 조제사료 231 202 1,804  -12.6  -20.2  -26.0 

류24 담배 130 73 844  -43.8  -23.2  7.7 

합 계 4,344 4,388 34,225 1.0 -1.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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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년 월 농산물 수입액은 억 달러로 월에 비해 감소 지난해 같은 달에 015 8 84.9 7 16.2% . 

비해서 증가  4.4% 

− 월 주요 수입품목군은 류8 HS 12 (44.6%), 류 류 류HS 10 (8.2%), HS 15 (7.5%), HS 02

류 류(6.7%), HS 23 (5.7%), HS 22 (4.5%)

− 류 류는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이 이상 크게 증가HS 09 , HS 10 50% 

표 7  농산  수  추 년 월(2015 7~8 )

단 만 달러: , %

료: . ( ) 309 , 310 , 311 , 312 .中國海關總署 中國海關統計 月刊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

HS

코드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8

월7 월8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류01 산동물 37 52 364 40.5 -57.0 -21.6  

류02 육과 식용설육 586 567 4,152 -3.2 19.9  0.0 

류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 · 298 241 2,343 -19.1 -33.1  -56.5 

류05 기타동물성 생산품 42 36 320 -14.3 0.0  -4.5 

류06 산수목 꽃 · 17 19 139 11.8 11.8  18.8 

류07 채소 242 177 2,072 -26.9 -4.8  10.4 

류08 과실 견과류 · 421 438 4,552 4.0 3.3  27.9 

류09 커피 차 향신료 · · 52 36 247 -30.8 56.5  12.8 

류10 곡물 1,115 696 6,586 -37.6 99.4  65.6 

류11 제분공업제품 78 58 651 -25.6 -25.6  11.1 

류12 채유용종자 공업용 약용식물 사료 , · , 4,351 3,785 26,751 -13.0 -1.7  -16.4 

류13 식물성엑스 17 18 152 5.9 28.6  -2.6 

류14 기타식물성 생산품 15 12 135 -20.0 -7.7  -1.5 

류15 동식물성유지 977 640 5,260 -34.5 -9.5  -19.8 

류16 육 어류조제품 · 24 21 168 -12.5 23.5  15.1 

류17 당류 및 설탕 과자 103 124 1,262 20.4 -30.7  14.2 

류18 코코아 및 그 제품 65 64 480 -1.5 -27.3  5.0 

류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 289 349 2,233 20.8 28.3  27.4 

류20 채소 과실 조제품 · 83 74 551 -10.8 13.8  3.4 

류21 기타 조제식료품 155 146 1,015 -5.8 39.0  13.3 

류22 음료 주류 및 식초 , 447 385 2,662 -13.9 38.5  31.4 

류23 조제사료 657 482 2,910 -26.6 12.1  -7.5 

류24 담배 57 68 1,321 19.3 47.8  -8.9 

합 계 10,128 8,488 66,326 -16.2 4.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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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계 식량 수출입

¡ 20 년 월 곡물 쌀 밀 옥수수 수출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15 8 ( , , ) 23.1 214.4%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감소 21.5% 

− 품목별로 보면 쌀의 수출량이 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를 차지하며19.0 82.3% , 전월에 

비해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감소 밀은 톤을 수출 옥수수은 183.0% , 26.5% . 3,820 . 360

톤을 수출. 

− 월에 최대 쌀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 천 톤을 수출 대 북한 천 톤을 수출8 13.1 . 2.3 .

¡ 년 월 대두 수출량은 천 톤으로 2015 8 8.5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18.4% , 전년 동월 대비서

도 감소35.2% 

표 8  식량 수출 추

단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 中 . ｢ 物市 进出口报 176 , 185 , 186 , 187 , 188 ;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
进口数量报 176 , 185 , 186 , 187 , 188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년13 년14
년2015 월 증감률8

월7 월8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한국 323.0 236.6 0.0 13.1 68.2 - 366.2 66.8 

북한 49.5 63.9  4.5  2.3  10.7 -48.9 -87.1 -75.4 

일본 31.6 24.7  0.0  0.0  24.5 - - 6,020.0 

기타 74.3 89.3  1.5  3.5  34.7 129.9 -23.7 -30.0 

합 계 478.4 419.1  6.7  19.0  142.3 183.0 -26.5 4.9 

중단립종쌀

백미 ( )

북한 49.5 63.1  4.5  2.3  10.7 -48.9 -86.6 -75.0 

일본 30.9 24.0  0.0  0.0  24.4 - - -

홍콩 22.6 22.8 0.6  1.2  12.5 85.7 -33.5 -23.2 

기타 136.9 96.6 1.2  2.1  17.6 75.4 -50.9 -8.7 

합 계 239.9 215.8 6.7  5.8  67.8 -12.7 -75.7 -19.0 

장립종쌀 백미( ) 합 계 5.4 12.1 0.0  0.9  1.7 - 32.3 -56.5 

밀 합 계 2.5 1.0 0.0  3.8  6.8 - 478.8 930.3 

옥수수

북한 76.6 15.7 0.7  0.3  7.7 -47.7 -88.7 -16.6 

기타 1.1 4.0 0.0  0.0  0.3 - - -92.7 

합 계 77.6 20.0 0.7  0.4  8.0 -45.5 -88.1 -37.2 

대두

한국 52.5 72.0 0.4  0.2  22.4 -48.8 120.0 -62.9 

일본 40.2 35.8 1.5  1.1  24.7 -23.5 -18.6 -10.4 

미국 77.4 70.7 7.1  5.1  35.2 -28.1 -48.6 -35.9 

기타 38.8 25.0 1.4  2.0  19.4 46.3 33.6 3.9 

합 계 209.0 207.0 10.4  8.5  103.7 -18.4 -35.2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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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식량 수  추

단 천 톤: , %

자료: 国家粮油信 中 . ｢ 物市 进出口报 176 , 185 , 186 , 187 , 188 ;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油料
进口数量报 176 , 185 , 186 , 187 , 188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第 期｣

품목 국가 년13 년14

년2015 월 증감률8

월7 월8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쌀 전체

태국 299.8 727.8 77.9 77.6 501.8 -0.4 54.2 19.0 

베트남 1,481.0 1,352.1 231.3 126.1 1,181.2 -45.5 40.4 31.1 

파키스탄 417.0 406.7 11.7 6.6 167.1 -44.1 73.1 -43.8 

기타 46.6 52.4 0.8 1.3 15.2 76.0 -16.5 -30.2 

합 계 2,244.3 2,556.6 325.2 215.0 1,956.5 -33.9 47.8 18.8 

장립종쌀

백미 ( )

태국 159.0 503.8 64.3 59.2 365.2 -7.9 42.6 31.8 

베트남 998.4 695.3 118.0 42.5 512.8 -64.0 21.4 -6.0 

파키스탄 245.0 249.7 9.5 5.8 129.3 -39.2 346.5 -21.2 

기타 19.9 0.0 0.0 0.0 0.3 - - -

합 계 1,422.3 1,485.7 194.5 109.6 1,083.6 -43.7 38.9 8.3 

중단립종쌀

백미 ( )

태국 27.2 26.6 2.4 0.3 19.7 -87.2 -26.2 -12.4 

베트남 263.4 514.6 36.6 43.5 259.3 19.0 20.8 -11.6 

파키스탄 13.6 16.5 0.0 0.0 0.0 - - -

기타 2.0 1.5 0.0 0.0 0.2 - - -74.3 

합 계 306.1 562.9 39.0 43.9 279.2 12.4 20.2 -17.0 

밀

호주 611.4 1,390.6 224.2 155.7 1,018.5 -30.6 509.4 -20.8 

미국 3,820.4 862.9 3.3 122.5 312.7 3,656.7 1,747.2 -60.4 

캐나다 866.8 410.9 53.3 55.2 628.0 3.4 14,808.1 68.1 

기타 208.5 242.4 0.0 0.0 0.0 - - -

합 계 5,507.1 2,971.4 301.3 343.4 2,039.2 14.0 871.7 -24.7 

보리

호주 1,759.3 3,877.6 364.7 330.7 3,851.2 -9.3 14.4 24.5 

캐나다 376.9 559.6 168.8 85.9 830.5 -49.1 239.1 131.0 

프랑스 133.3 764.2 748.5 265.8 2,429.4 -64.5 2,876.6 11,074.6 

기타 65.8 203.0 0.4 0.0 98.3 - - 165.8 

합 계 2,335.3 5,413.5 1,282.7 778.2 7,424.9 -39.3 140.7 111.1 

옥수수

미국 2,967.7 1,027.1 161.5 152.0 414.2 -5.9 1,016.7 -56.8 

라오스 81.8 110.1 1.1 3.3 15.7 208.5 -25.9 -41.4 

미얀마 26.1 41.0 2.1 0.2 15.7 -92.0 -92.1 43.3 

기타 189.3 1,025.0 0.0 0.0 156.0 - - -74.0 

합 계 3,264.9 2,598.0 1,107.5 607.6 4,365.7 -45.1 354.5 173.4 

대두

미국 22,234.3 30,024.8 57.4 6.4 16,998.6 -88.9 - -1.9 

캐나다 839.6 862.7 1.7 1.9 484.5 12.1 69.7 -6.4 

브라질 31,808.6 32,005.4 6,369.4 5,533.3 27,957.9 -13.1 27.6 10.6 

아르헨티나 6,124.5 6,004.5 2,278.2 1,778.9 5,297.3 -21.9 34.9 46.2 

기타 2,368.3 2,501.7 793.4 463.1 1,700.5 -41.6 23.5 77.8 

합 계 63,375.2 71,399.0 9,500.0 7,783.5 52,438.8 -18.1 29.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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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곡물 쌀 밀 보리 옥수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2015 8 ( , , , ) 1,944.1 35.6%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  204.8% 

− 품목별 수입량을 보면 보리가 천 톤 778.2 (4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옥수수 

천 톤607.6 (31.3%), 밀 천 톤343.4 (17.7%), 쌀 천 톤215.0 (11.1%) 순

¡ 년 월 중 최대 수입 곡물인 보리의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2015 8 778.2 39.3%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증가  104.7% 

¡ 옥수수의 년 월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2015 8 607.6 45.1% , 

달에 비해 증가  354.5% 

¡ 밀의 년 월 수입량은 천 톤으로 2015 8 343.4 전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14.0% , 

달에 비해 증가  871.7% 

− 년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호주 미국 차지 2015 8 45.3%, 35.7% 

¡ 쌀은 년 이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년 이후 매년 만 톤 이상 2008 , 2012 200

수입.9) 년 월 수입량은 천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 2015 8 215.0 33.9% 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증가 47.8% 

− 월8 수입량 중 백미 가 천 톤으로 를 차지하고 나머지 벼 현미 쇄미 등이  ( ) 153.5 71.4% , 精米 ․ ‧

차지 수입 백미 중 장립종과 중단립종의 비율은 각각 와 차지28.6% . 51.0% 20.4% 

−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순8 58.6%, 36.1%, 3.1% . 

년2012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었던 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파키스탄과 베트남으로부터 ,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월 톤 당 평균 수입가격 은 미국산 달러 파키스탄산 달러 베트남산 달러8 (FOB) 511.5 , 344.6 , 339.8 ,

태국산 달러365.2 10) 전월 대비 수입가격 증감률은 각각 . 1.8%, -9.3%, -3.4%, 4.3% 

¡ 년 월 대두 수입량은 톤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에2015 8 7,783.5 18.1% , 

비해 증가29.0% 

− 월 수입량의 수입대상국별 비중을 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로 대부분을 8 71.1%, 22.9%

차지

9)  가 개 원 가 리하는 할당 목  역 지  역 업  쿼 가 비 ( ) 50%, 

역 역  가진 업 나 개  쿼 가  차지 도 쿼  량  만 톤  ( ) 50% . 2015 532

장립  만 톤 단립  만 톤  차지50%(266 ), 50%(266 )

10) 쇄미  태 산 베트남산 키스탄산  모  미 산   , , 5% , 4~5%. . 家粮油信息中心 稻米市 价格 告 第国 ｢ 场 报 ｣

3213 (2015.8.6)~3232 (2015.9.2)期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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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국 농산물 수출입

¡ 년 월 대 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억 달러로 월에 비해 증가 지난해 같은2015 9 2.4 8 15.9% . 달에 

비해 증가12.3%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채소 축산물 식량 특용잠사 과실 : 39.6%, 22.1%, 12.3%, 12.1%, 9.3%, 2.6%․

− 상위 개 품목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10 : , , (9.8%), 쌀 혼합조제식료품(9.7%), 

기타 채소(6.6%), 김치(4.2%), (4.0%), 전분박 양파(3.8%), (3.6%), 고추 참깨 라면(3.3%), (3.3%), 

(2.9%)  → 51.2% 

표 10 대 한  농산  수출 추 년 월(2015 8~9 )

단 천 달러: , %

료 산식 지원 보: aTkati (www.kati.net)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9

월8 월9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8,549 23,588 131,388 27.2 19.9 111.8 

서류 496 535 9,101 7.9 20.2  104.9  

두류 3,745 2,957 66,766 -21.0 -5.8  -41.7  

전분 2,073 1,540 20,074 -25.7 -41.0  -5.8  

계 24,863 28,620 227,329 15.1 10.7  12.4  

채소 47,867 52,251 418,224 9.2 31.1  12.4  

과실 4,636 6,252 52,776 34.9 -6.7  -4.5  

화훼 699 941 14,867 34.6 3.6  21.6  

버섯 1,782 3,526 20,980 97.9 72.7  56.2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9,231 18,126 125,396 96.4 121.6  2.0  

차류 172 112 1,683 -34.9 24.4  -55.1  

연초류 129 192 1,515 48.8 -41.8  -75.2  

인삼류 146 540 2,393 269.9 129.8  56.9  

한약재 1,057 827 6,908 -21.8 -16.4  -18.3  

잠사류 1,271 2,121 17,287 66.9 83.8  -8.8  

계 12,006 21,918 155,182 82.6 99.7  -4.0  

농산가공품 85,621 93,590 865,237 9.3 -4.9  -19.5  

소 계 177,474 207,098 1,754,595 16.7 12.1  -7.2  

축

산

물

산동물 249 188 2,494 -24.5 -52.3  -8.7  

육류 2,680 2,664 24,218 -0.6 -6.6  19.6  

난류 124 210 1,596 69.4 176.3  28.2  

낙농품 0 0 203 - - -48.0  

기타 축산물 23,187 25,894 101,227 11.7 17.0  3.7  

소 계 26,240 28,956 129,738 10.4 13.8  6.1  

합 계 203,714 236,054 1,884,333 15.9 12.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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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액은 만 달러로 월에 비해 감소2015 9 7,867.8 8 3.5% .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감소5.4% 

− 품목류별 농산가공품 축산물 과실 특용잠사 채소 식량 : 62.3%, 20.9%, 9.0%, 3.7%, 3.6%, 0.4%․

− 상위 개 품목 조제분유 자당 혼합조제식료품 비스킷10 : (9.9%), (7.4%), (7.2%), (6.3%), 

기타 베이커리제품 라면(6.2%), (5.1%), 커피조제품 맥주 기타 양모 섬수모 조(3.9%), (3.9%), , , 

수모 등(3.8%), 단일과실조제품 (3.3%) → 57.0%

표 11 대 한  농산  수  추 년 월(2015 8~9 )

단 천 달러: , %

료 산식 지원 보: aTkati (www.kati.net)

품목명
년2015 월 증감률9

월8 월9 누적액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기대비

농

산

물 

식

량

곡류 125 173 1,966 38.4 -55.4 13.4 

서류 232 116 797 -50.0 625.0  316.6  

두류 1 10 452 900.0 1,328.6  -42.5  

전분 0 8 26 - - 0.0  

계 358      307 3,241 -14.2 -24.1  18.4  

채소 764 2,829 13,111 270.3 299.6  53.4  

과실 7,755 7,105 58,939 -8.4 69.7  35.2  

화훼 22 89 4,611 304.5 -59.5  44.1  

버섯 0 0 1 - - -98.0  

특

용

․

잠

사

채유종실 42 72 626 71.4 1,700.0  92.8  

차류 89 128 788 43.8 573.7  -40.0  

연초류 1,756 767 7,153 -56.3 -79.2  -14.1  

인삼류 3,927 1,879 30,413 -52.2 -53.6  17.2  

한약재 13 64 217 392.3 -81.3  -76.8  

잠사류 0 0 1 - - -99.7  

계 5,827 2,910 39,198 -50.1 -64.5  5.5  

농산가공품 46,985 48,996 434,425 4.3 0.0  0.7  

소 계 61,711 62,236 553,526 0.9 -0.8  5.1  

축

산

물

산동물 0 0 2 - - 300.0  

육류 3,681 1,060 18,248 -71.2 -78.6  103.5  

난류 0 0 0 - - -

낙농품 12,795 9,446 86,302 -26.2 - 49.8  

기타 축산물 3,374 5,936 41,308 75.9 23.4  -8.2  

소 계 19,850 16,442 145,860 -17.2 -19.8  19.3  

합 계 81,561 78,678 699,386 -3.5 -5.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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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년 월 품목별 대 한  수출 액 순2015 9

단 천 달러: , %

료 산식 지원 보: aTkati (www.kati.net)

순위
대 한국 수출 대 한국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23,192 9.8 조제분유            7,794 9.9 

2 쌀 22,901 9.7 자당  5,800 7.4 

3 혼합조제식료품 15,632 6.6 혼합조제식료품 5,644 7.2 

4 기타 채소   9,884 4.2 비스킷 4,973 6.3 

5 김치    9,387 4.0 기타 베이커리제품   4,887 6.2 

6 전분박       9,081 3.8 라면  4,032 5.1 

7 양파 8,506 3.6 커피조제품         3,088 3.9 

8 고추              7,738 3.3 맥주            3,038 3.9 

9 참깨      7,705 3.3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 2,956 3.8 

10 당면       6,751 2.9 단일과실조제품 2,616 3.3 

11 초코렛   5,534 2.3 채소종자       2,510 3.2 

12 기타 과실 5,156 2.2 기타 음료       2,488 3.2 

13 들깨   5,151 2.2 과실혼합물   1,953 2.5 

14 마늘               4,638 2.0 가죽          1,839 2.3 

15 기타 소오스제품  4,465 1.9 생우유            1,360 1.7 

16 당근    4,463 1.9 기타 소오스제품    1,322 1.7 

17 땅콩          3,836 1.6 기타 설탕과자   1,289 1.6 

18 한약재 기타       3,541 1.5 유자 1,231 1.6 

19 개 사료 3,400 1.4 기타 과실    1,156 1.5 

20 대두박    3,297 1.4 기타 당   1,087 1.4 

21 기타 버섯             3,041 1.3 홍삼          1,044 1.3 

22 배합 사료   2,940 1.2 궐련            767 1.0 

23 기타 사료용조제품   2,555 1.1 곡류조제품     762 1.0 

24 기타 당 2,412 1.0 기타 식물성점질물    757 1.0 

25 비스킷      2,368 1.0 소주           733 0.9 

26 효소  2,172 0.9 캔디 732 0.9 

27 물   2,167 0.9 물   693 0.9 

28 팥      1,743 0.7 아이스크림     503 0.6 

29 혼합조미료 1,695 0.7 초코렛       481 0.6 

30 생사  1,611 0.7 소원피   468 0.6 

31 기타 식물성액즙    1,519 0.6 난백   452 0.6 

32 기타 채유종실    1,424 0.6 기타 식물성액즙  412 0.5 

33 고구마 전분 1,362 0.6 소시지 384 0.5 

34 맥주 1,298 0.6 빵 363 0.5 

35 기타 파스타 1,251 0.5 인스턴트면 357 0.5 

합 계 193,814 82.1 합 계 69,969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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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 상  주  단신  내용  한 경 연 원 지 업 보 동향스 랩“ ” “ ” “ ”→ →

   (http://www.krei.re.kr/web/www/51 에 게재 어 ) .

제  목

국내 외 가격 격차로 식량의 생산량 수입량 저장량 모두 증가• ･ ･ ･

슈퍼벼의 증산 유전자 분리 복제 성공   GS2 ·• 

농업분야의 금융임대회사 설립 지원• 

농촌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사물인터넷 기술을 응용한 농업문야의 생산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 사례 개 발표 (IoT) (116 ) • 

년도 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증가 2015• 

중국 종자산업 완전시장경쟁 단계 진입• 

종자법 개정의 가지 키워드 3• ｢ ｣

농기계 판매의 • 전자상거래 기업 금융+ + 모델

중국 경지의 양대양저 (• 两大两 문제) 

연간 국내관광객 억 명 중 절반이 농촌관광 선택 3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정책 발표 • 

슈퍼벼 신품종 시험재배 성공• 

농업분야 전자상거래 발전 계획 발표• 

전국적으로 일촌일품 전업촌 만 개 이상 ( ) 5.5一村一品• 

년까지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지역 빈곤인구의 구제 계획  2020 17% • 

년도 식량 만 톤 증산 전망 20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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